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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의 사망자수는 매년 약 24만 6천 명으

로보고된다. 그중약18만여명은암, 고혈압, 당뇨

병 등의 만성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다.1) 이는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급성질환의 발생은 감소되었으나,

악성 신생물 등 각종 퇴행성 만성질환의 발생은 감

소되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초래되는 현상이다.2) 이로 인

해, 인공영양,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사용, 심폐소

생술등의생명유지기술장치에의존하여무의미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무의식환자가 증가하고 있

다.3) 의식이 있더라도 삶의 질이 저하된 상태에서

고통만연장되고있는데, 특히, 말기암환자들은죽

음직전까지도 항암치료를 계속하면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4) 이러한 의료 현장 속에서

말기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과 의료인들은 삶의 종

료에 대한 많은 고충을 겪게 된다. 가장 주요한 고

충은 말기 환자들에게“어느 시점에서는 고통만 가

중시키는 의미 없는 생명유지기술을 제공하기보다

는‘품위있는죽음’을준비할수있는시간을갖도

록 보살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다.

임종에관한논의는‘완화의료’, ‘의학적치료의

철회와 보류’, ‘의사조력자살’, ‘안락사’라는 이슈

로서, 유럽을비롯한서구여러나라에서법적사건

으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켜왔다. 각 나라마다 자국

의역사, 사회가치들, 경제문화, 종교적정체성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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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최근 유력한 법적 철학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고있는데, 그과정과내용에서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대부분의

나라들이인간의생명을중시하되삶의질을고려하

여환자의자율적인결정을존중하는입장으로해결

점에접근하고있다는것이다. 특히, 대부분의나라

들이의료관리체계내에서호스피스철학및목적에

부합되도록, 말기 환자가 진단과 예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이들의자율적인의사결정에따라호스피

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다.5)

이에반해우리나라는임종과관련된논의가사

회적 논란으로 확산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의료계

내에서관행으로‘의미없는치료의중단’, ‘가망없

는퇴원’등을허용해오다가,6) 1997년보라매병원

사건과 2008년 김씨 할머니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나 아직 연명치료중단

에대한사회적합의를도출하였다고하기에는무리

가 있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침발표와 연명치료중단의 제도화를 위한 기본원

칙발표, 그리고 존엄사법 내지 말기 환자의 생명연

장조치중단등에관한법률안발의등의관련법제

정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7) 뿐만 아니라,

연명치료중단이후의안전장치로써호스피스·완화

의료의 필요성을 느낀 각계각층에서‘호스피스 법

제화’추진,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 및 규

정’마련,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제도화 계획’발

표, ‘호스피스 수가를 제도화’하는 등의 성과를 이

루어왔다.8)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의호스피스가청년기에서장년기로접어드는발전

을이루었다고할수있겠다.

그러나안타깝게도우리나라에서는여전히호스

피스의개념정립이미흡하고제도자체가미성숙하

며,9) 호스피스를실시하는것이일반인에게서나의

료인에게서 수용적이지만은 않아 비효율적인 현상

이초래되고있다.10) 대부분의말기환자들이호스

피스를아예제공받지못한채병원에서생명연장치

료를 받거나 가정에서 비효율적인 의료이용행태를

거치며 고통스러운 임종을 겪고 있는 것이다. 반면

에호스피스를제공받게되더라도의사의참여부족

으로 말기 환자는 통증 조절 등 증상완화에서의 어

려움을여전히겪게된다. 또, 전국적으로호스피스

기관의부족한실정으로인해의사의참여가있다하

더라도말기환자는결국호스피스를제공받지못하

게되는불상사가발생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의사

측에서나보호자측에서죽음직전에호스피스를의

뢰하는경우가대다수여서호스피스철학과목적에

부합하는호스피스를실시하지못하고있다.11)

가장 주목해야 할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말기

환자를치료하는의사들이말기환자에게호스피스

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것이다.12) 이문제는말기환자들이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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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호스피스에대한정보를제공받음으로써호스

피스를의료의한영역으로인식하고호스피스이용

여부에 대한 선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

회가차단되는것을초래하게되므로해결되어야한

다. 어떤 경우의 말기 환자에 있어서는 호스피스에

대한정보를알았더라면호스피스를제공받는것으

로선택했었을텐데그렇게하지못하게된다는것

을생각했을때꼭해결되어야한다. 말기환자가스

스로 호스피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지 않는 한은

아예 호스피스를 제공받을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되

기 때문에그러하다.13) 말기환자의‘품위 있는죽

음’을 위해서 돌봄을 제공하는 호스피스가 의료의

한 영역으로서 최선의 방안이 된다면, 이를 제공받

는것을아예선택할기회조차갖지못하는말기환

자는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문제인것이다. 필자는이문제를해결하기위

한방안을모색할때해결의열쇠를쥐고있는의료

인은 의사라고 본다. 그 이유는 어떤 의료인보다도

의사가말기환자에게의학적으로말기임을진단하

고 치료를 계획 및 실행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필자는말기환자의자율적인선택에의한

호스피스를실시하기위해서의사가의무적으로수

행해야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두 가지 단계로 분류

하고자한다. 첫번째단계에서의사의역할은말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이, 말기 환자와 가족에게

환자 상태 및 예후에 대하여 고지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말기 환자가 호스피스를 받

을 것인가 또는 받지 않을 것인가를 자율적으로 결

정할수있도록선택의기회를제공하는것이다. 두

번째단계에서의의사역할은호스피스전문의사들

이, 말기환자의호스피스이용여부에대한선택결

정에따라다른의료인들과상의하여팀서비스로서

말기환자와가족들의요구에부합되는호스피스를

실시하는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말기 환자를 치료하는

모든의사에게첫번째단계의의사역할을의무적으

로수행하게하는것에서장애가있다. 의사들이호

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낮고 불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 필자가 제시한 첫 번째 단계의 의사역할

을수행하는데있어서필요성을느끼지못하고, 말

기 환자에게‘호스피스정보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

이다. 그러나, 필자는말기환자의자율적인선택에

의한호스피스를실시하기위해서는말기환자를치

료하는 의사들이 첫 번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반

드시전제되어야만한다고본다. 따라서, 필자는본

고에서 이와 같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말기 환자에게‘호스피스

정보제공’이라는역할을수행하도록의무화해야한

다는주장이과연윤리적으로정당화될수있는가에

대한고찰을하고자한다.

II. 말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호스
피스정보제공’의무화에서의 장애

1. 의사가 호스피스를 의료와 무관한 것으
로 여기고‘호스피스정보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우리나라 의사들은 질병 치유나 수명

연장만을의학의고유영역으로알고있으며말기암

환자와같이치유되지않는환자의고통스러운증상

을해결하는것도의학이할수있는중요한일이라

13) 윤영호. 말기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호스피스제도화. 대한의사협회지 2008 ; 51(6) : 530-535. 실제 호스피스기관에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의뢰 없이 환자나 가족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의사의 진단서 없이 방문하는 환자가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한다.



는 것에는 무관심한 편이다. 더욱이 의사들이 호스

피스를알게되는경로가학교교과과정보다는책이

나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14) 호스피스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 개요

만을어렴풋이알뿐그정확한목표와철학은인식

하지 못하고 있다.15) 이로 인해, 호스피스가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의사나 은퇴한 의사들이 해

야하는것으로여기거나, 암환자를돌보는의사들

이 관심을 갖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하는 등16)

호스피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가 불충분하거나

의료와무관한것으로인식하게된다. 따라서, 말기

환자에게호스피스를의료의한영역으로서설명하

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에 대한

정보를제공하는것에대한계획을하지않게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입장에 있는 의사들에게‘호스피

스정보제공’이라는 의무를 부여하고자 할 때 장애

가된다.

2. 의사가 호스피스를 간접적 안락사로 여
기고‘호스피스정보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대체로암환자들은암진단시에는 25~50%의

통증으로, 진행 암 시에는 75%의 통증으로 고생하

게 된다. 그러나, 현대의학으로 97%에서 통증조절

이 가능함17 )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60~70%의말기환자가적절한통증치료를받고있

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18) 통증 조절이 되지

않는경우호스피스의주된내용인영적, 정신적, 사

회적돌봄을시도하기어렵게되므로의사의적극적

인참여가절대적으로필요한부분이다. 그러나, 우

리사회에서는진통제사용에대해일반인을포함해

서의료인들이지나치게우려를하고있다.19) 의사

들이마약성진통제처방법보다는오히려몰핀의위

험성을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몰핀 과량 사용 시 발

생할수있는의식저하와생명단축이라는부작용을

우려하여사용을꺼려하고있다.20) 따라서, 호스피

스에서 증상 완화를 위해 마약성 진통제의 용량이

통상적인 것보다 초과하는 경우, 편안한 죽음을 유

도하는간접적안락사를일으키는것으로이해하는

의사도있게되는것이다. 이러한의사들역시말기

환자에게호스피스를실시하는것을회피하게되고,

말기환자에게호스피스에대한정보를제공함으로

써 그들이 자율적으로 호스피스를 선택할 수 있는

것에대한계획을하지않게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입장에 있는 의사들에게도 역시‘호스피스정보제

공’이라는의무를부여하고자할때장애가된다.

3. 의사가 호스피스를 소극적 안락사로 여
기고‘호스피스정보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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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심규미. 환자, 보호자와 의료인들의 호스피스에 관한 인지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 1-78.
15) 김옥겸. 의료인의 호스피스가정간호에 대한 지식과 태도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1-96. 의사들의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결과에서 호스피스가 죽음을 연장시키거나 촉진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50.4%로 인식하고 있고,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
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85%에서 인식하고 있으나 13%에서는 종교적으로 죽음을 잘 맞이하도록 돕는 것이라
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의사들은 호스피스를 의료의 한 영역으로 말기환자와 그 가족에게 총체적인 돌봄(신체적, 정신적, 영적 측면)을 제
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6) 홍영선. “호스피스의료”: 제29차 종합학술대회. 호스피스의료 : 교육, 1999 : 73.
17) Longo DL. Harrison’s Principle of Int. Med 1998 ; 1 : 493-497. 이 중 85%는 약물치료, 특히 마약으로 조절되고 나머지 12%는 방사선,

마취, 신경차단 등으로 조절된다고 한다.
18) 윤영호, 허대석, 김홍수. 말기 암환자의 통증 및 통증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1998 ; 1(1) : 23-29.
19) 이미라, 이원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말기 환자 돌봄에 대한 태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2001 ; 4(1) : 57-67.
20) 오승민, 조완제, 김종구. 일개 의과대학생의 말기 환자 치료 결정에 대한 태도. 한국 호스피스·완화학회지 2008 ; 11 (3) : 14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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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에서는말기환자의고통완화를위해서

가급적침습적의료행위를삼가하기때문에일차적

으로 주사약을 사용하기보다는 경구약이나 피부에

부착하는약을우선적으로사용한다. 따라서일반적

으로병원입원시에주입하게되는수액주사(링겔

주사)가 오히려 말기 환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21) 불필요한것이될수도있는것이다. 이는

환자의 영양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주입하는 완전

비경구영양공급일경우에더욱그러하다. 그러나수

액요법철회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고영양주사를 제

거하는것은환자에게갈증과기아를유발하고영양

상태를더욱불량하게만들어생명이단축된다고믿

고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한의 치료마저 하지 않는

소극적 안락사라고 여기고 기피하게 된다. 이처럼

의사들이 호스피스에 대해서 최소한의 치료(수액공

급, 고 영양주사 주입 등)마저 하지 않는 소극적 안

락사로불충분하게이해하는경우말기환자에게호

스피스에대한설명을제공하고그들이자율적으로

호스피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계획을하지않게된다. 따라서, 이러한입장에

있는의사들에게‘호스피스정보제공’이라는의무를

부여하고자할때장애가된다.

4. 의사가 호스피스를 치료포기로 여기고
‘호스피스정보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호스피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말기 환자가 자

율적으로호스피스를선택할기회를제공받아야하

고그러기위해서는먼저의사들의“더이상치료를

할 수 없다.”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되어야한다. 뿐

만 아니라, 의사들의“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다.”

는 의학적 판단은 말기 환자가 제공받게 되는 호스

피스의 질적 측면과도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안이

다. 마침내“더 이상의 치료를 할 수 없다.”는 의학

적 판단이 내려 진 후 호스피스를 실시하고자 하더

라도 그 시기가 너무 늦어버리게 되는 경우 바람직

한 호스피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22)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사들은“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다.”는 의학적 판단을 가급적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말기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어떠한치료라도하지않는것은치료를포

기하는 것이라 여기고 죄책감을 갖게 되기 때문이

다.23) 따라서 호스피스에서 무의미한 치료를 하지

않는것을치료포기의개념으로써불충분하게이해

하는 경우, 말기 환자에게 호스피스에 대해 설명하

고그들이자율적으로호스피스를선택할기회를제

공하는것에대한계획을하지않게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입장에 있는 의사들에게‘호스피스정보제

공’이라는의무를부여하고자할때장애가된다.

5. 소결

Ⅱ장에서살펴본바에의하면말기환자를치료

하는의사에게호스피스에대한정보를제공하도록

의무를부여하고자할때발생할수있는장애가의

사들이 호스피스를 의료와 무관한 것, 간접적 또는

소극적 안락사, 그리고 치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여

김으로 인해 말기 환자에게‘호스피스정보제공’을

21) 우즈노미야 요시꼬. 최학준 옮김. 현장체험수기 종말기 의료. 을지서적, 1997 : 51. 말기 환자는 오랜 치료 기간 동안의 잦은 주사바늘 주입으
로 인해서 혈관이 성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주사바늘을 꽂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게다가 힘들게 꽂은 주사바늘은 잘 부어올라
서 유지하기도 힘들고 거동마저 불편하게 한다. 또,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사바늘을 매 3일마다 정기적으로 교환해야 하는데 이때마
다 말기 환자들은 혈관이 성치 않아 주사바늘을 꽂기 힘든 고통을 다시 겪어야 한다.

22) 노유자, 김남초, 이선미. 한국호스피스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 호스피스논집 1996 ; 1 : 5-17. 실제로 정통적으로 의사들이 끝까지 치료에
집착하여 환자를 맡으려 하기 때문에 호스피스기관에서 대상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었다. 

23) 김시영.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한의사협회지 2008 ; 51(6) : 505-508.



하지않게되기때문에발생한다는것을알수있었

다. 그렇다면, 말기환자를치료하는의사에게있어

서어떤의사(이하A 의사라고함)의경우는말기환

자에게 호스피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게 되

고, 또 다른 의사(이하 B 의사라고 함)의 경우에는

말기환자에게호스피스에대한정보를제공하게되

는가?

그이유는의사마다생명관이달라서말기환자

에게있어서행해지는치료가선택적인가의무적인

가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A

의사는생명을최대한유지해야한다는생명관을지

니고있어서의사의기본적인의무는생명을구제하

는것이된다. 그러므로환자의생존기간(length of

life)을 중요시 여겨 말기 환자의 생명 연장은 바람

직한것이되고죽음은그렇지못한것이된다. 따라

서말기환자에게있어생명보존의치료는환자자

신에게 고통스럽고, 그의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더

라도의무적인것이다.

반면에 B의사는 인간 생명의 절대적 존엄성을

중시하는 생명관을 지니고 있다하더라도, 의료집착

적인무의미한의료행위를의사결정능력이있는말

기환자가거부하는권리를행사하고자할때, 이를

존중하는 것이 의사의 기본적인 의무가 된다. 이는

말기환자의삶의질(quality of life)을 무의미한생

명연장보다중요하게여기는것으로서오히려생명

의연장이해(害)가되고죽음이선(善)이되는경우

도있을수있다는것을고려하는것이다. 따라서말

기 환자에게 있어 생명 보존의 치료는 환자 자신에

게고통스럽고, 그의가족에게큰부담을준다면선

택적인것이된다.24)

필자는이와같이상충하는의사간의입장을고

려해보았을 때, B 의사와 같이 말기 환자의 무의미

한 생명 연장보다는 삶의 질을 중요시 여기고 말기

환자에게있어생명보존의치료가환자자신에게고

통스럽고 그의 가족에게 큰 부담을 준다면 그 치료

는 반드시 행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인 것이 되어

야함이타당하다고본다. 또, 생명보존치료의다른

대안으로서호스피스를실시하는것이가장바람직

한것이라고사회적합의가이루어지고있는상황에

서는, 말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라면 말기 환자가

자율적으로호스피스를선택할수있도록호스피스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로 받아들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말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의‘호스피스정보제공’의 의무는 의사와 환자의 관

계에서말기환자의자율적인선택에의한호스피스

를 실시하고자 할 때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조건인것이다.

따라서필자는Ⅲ장에서다음의과정을통해말

기 환자를 치료하는 모든 의사에게‘호스피스정보

제공’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

화되는지를고찰하고자한다. 우선, 첫 번째절에서

말기환자의자율적인선택에의한호스피스를실시

하기위해서는의사와환자의관계에서의사가말기

환자에게‘호스피스정보제공’을 수행하는 것이 필

수조건이라는것을A 의사(말기환자에게호스피스

정보제공을하지않는의사)와말기환자의관계, 그

리고 B 의사(말기환자에게호스피스정보제공을하

는의사)와말기환자의관계를비교하는것으로설

명할것이다.

다음두번째절에서의료윤리목표와의료목표

를 살펴보고 필자가 주장하는 B 의사와 같이 말기

환자에게호스피스정보를제공하는것이이에부합

되는 의료행위임을 설명할 것이다. 이어서 말기 환

자에게서의 호스피스에 대한 의의를 살펴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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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한성숙, 엄영란, 안성희. 간호윤리학(3판). 대한간호협회, 2008 : 304-306; 의학교육연수원편. 임상윤리학(개정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35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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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절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호스피스가의료윤리목표와의료목표에합당한의

료행위라는것을설명할것이다.

끝으로세번째절에서이와관련된도덕적논거

인환자의자율성존중, 환자의선증진을고찰함으

로써말기환자의자율적인선택에의한호스피스를

실시하기 위해, 말기 환자를 치료하는 모든 의사가

말기환자에게호스피스에대한정보를제공하도록

그들에게‘호스피스정보제공’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윤리적으로정당함을논의하고자한다.

III. 말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호
스피스정보제공’의무화에 대한 정
당성

1. 말기환자의 자율적인선택에 의한 호스피
스실시를 위해서 필수조건인 의사의‘호
스피스정보제공’

말기 환자에게 있어서 호스피스가 가장 바람직

한돌봄이될수있다고할때, 적어도말기환자에

게호스피스를자율적으로선택할기회는제공되어

야한다. 또, 바람직한호스피스를실시하는데있어

그 중요한 기준이 말기 환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

한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감안 할 때25) 말기 환

자를 치료하는 의사의‘호스피스정보제공’은 필수

조건이되는것이다. 즉, 의사의호스피스에대한설

명제공여부에따라말기환자의자율적인호스피스

선택 가능성이 달라지는 것이다. 다음에 제시하는

의사와 말기 환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의사의‘호스

피스정보제공’여부에 따라 말기 환자의 자율적인

호스피스선택가능성이어떻게달라지는지를더자

세히살펴보겠다.

1) 의사의‘호스피스정보제공’여부에 따른 말

기 환자의 자율적인 호스피스 선택 가능성

①A 의사와호스피스에대한정보를알고있

호스피스정보를 스스로 알고 있지

못한 말기 환자

호스피스정보를 스스로 알고 있는

말기 환자

①다른 경로를 통하지 않는 이상 호

스피스이용가능성이없음.

②다른 경로를 통한 호스피스 이용

가능성이존재함.

A 의사 : 호스피스정보

제공하지 않음

③말기 환자는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

에 의해 호스피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기회

를 갖게 됨. 이번 기회에서 호스피

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자율적인 결

정을할수도있게됨. 그렇지않으

면 다음에 호스피스를 이용할 가능

성이존재하게됨.

④말기 환자는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

에 의해 호스피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평소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 비교가 가능하게 됨. 그 결

과 이번기회에서 호스피스를 제공

받는 것으로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게 됨. 그렇지 않으면 다음

에 호스피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존

재하게됨.

B 의사 : 호스피스정보

제공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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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못하는말기환자의관계에서말기환자

의자율적인호스피스선택가능성

②A 의사와 호스피스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알고있는말기환자의관계에서말기환자

의말기환자의자율적인호스피스선택가

능성

③B 의사와호스피스에대한정보를알고있

지못하는말기환자의관계에서말기환자

의자율적인호스피스선택가능성

④B 의사와 호스피스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알고있는말기환자의관계에서말기환자

의자율적인호스피스선택가능성

①`~`④의의사-환자간의관계중에서말기환자

입장에서는, ①의 의사-환자간의 관계에서 자율적

인 선택에 의한 호스피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가장

희박하다는것을알수있다. 더욱안타까운것은우

리나라에서는의사가말기환자에게직접적으로말

기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26) 그런 경우

에는 말기 환자는 자신이 말기 상태라는 것을 전혀

모르게 되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호스피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게 된다.27) ②의 의사-환

자간의관계에서는행여말기환자가호스피스에대

한인식부족으로그릇된이해를하고있다면이경

우에서도말기환자의자율적인선택에의한호스피

스를이용할가능성은희박하게된다.

따라서, ①과 ②의 의사-환자간의 관계에서는

말기환자는자신을치료해오던의사로부터호스피

스에대한정보를제공받지못하게됨으로써호스피

스를자율적으로선택할의사(意思)가 있을수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호스피스의

철학과정의를안다면대부분의말기환자들이호스

피스를 선택해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고자 할

것이라는것을떠올릴때이는간과할수없는문제

가된다. 바람직한호스피스를제공받음으로써말기

환자와 그의 가족들이 삶의 질 향상, 증상 완화, 통

증조절, 자신의삶을통합하는등여러가지측면에

서이익이발생한다고고려할때, 말기환자가이러

한이익을누릴수있게되는것을차단하게되는①

과②의의사-환자간의관계를형성하게하는A 의

사의 입장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는달리③과④의의사-환자간의관계를형성

하게하는B 의사는윤리적으로정당화될수있다고

본다. 그이유는말기환자본인의자율적인선택에

의해서그들이그러한이익을얻게되느냐아니냐라

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B 의사는 말기 환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것으로말기환자의알권리에합당하게의

사로서의임무를수행했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말기 환자가 편안한 죽음을 준비하도록 돌봄을

제공하는 호스피스에서는 말기 환자가 자율적으로

호스피스를선택하였느냐아니냐가호스피스돌봄

의질을좌우하는중요한요소가된다. 말기환자가

구체적으로남은삶을어떻게살고싶어하는지, 어

떻게삶을정리하고싶어하는지, 남은시간동안반

드시하고싶은것이있다면무엇인지, 증상완화또

는통증조절이어느정도로잘되고있는지등에서

말기환자가자율적으로결정을할수있을때호스

피스의철학에부합되는바람직한호스피스를제공

받을수있게되는것이다. 필자는임상현장에서이

러한경우를많이보아왔는데다음은필자가경험한

26) 허대석.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사전의료지시서. 대한의사협회지 2009 ; 52(9) : 865-870.
27) 우리나라에서는 말기 환자 자신이 말기임을 모르더라도 보호자에 의해서 호스피스를 제공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말기 환자의 요구에 부응

하는 호스피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말기 환자는 자신의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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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정하윤. 말기 환자의 자율적 치료선택과 관련된 의사 역할에서의 딜레마 고찰-호스피스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 30;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엮음. 죽이는 수녀들의 이야기. 성바오로, 2003 : 152-156.

29) R. Munson 저. 박석건, 정유석 외 옮김. 의료문제의 윤리적 성찰. 단국대학교출판부, 2001 ; 232-243.

사례중의하나이다.

30대 여성의 환자는 근위축성 측색경화증(루

게릭병)이라는진단을받았다. 병의진행이빨

라호흡하기가힘들어지자의사가기관내관이

라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여성 환자는 기관내관이라는 수술을 받으면

목소리를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족에게

“사랑한다.”라는 말도 하지 못한 채 죽어가게

될것이라고……죽어가는것이싫다며수술

을거부하고집으로퇴원하였다. 퇴원한이후

에 이분은 호흡곤란으로 힘들어 하였는데 이

때 가족들은 우연히 24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환자의 몸을 좌·우로 흔들어주면서 운동을

시켜주면 환자의 호흡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제는 24시간 동안 누가 이분

의 몸을 흔들어 주느냐는것이었는데, 다행히

도 성당의 구역신자를 통해서 M 가정방문호

스피스기관을알게되었다. 가족과구역신자

를 비롯해서 가정망문호스피스의료팀의 도움

으로 이분은 24시간 동안 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고, 호흡이안정되고통증이조절되어사

랑하는어린아들과마주보고웃을수도있었

고, 봉사자들과자신의느낌을이야기하는등

병원에 입원해서 기관내관수술을 받았더라면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고 지낼 수

있었다. 또평소원했던가을여행을직접가는

것을 대신해서, 화가봉사자의 도움으로 이분

의 방을 가을여행지로 꾸며드리게 되었는데

이분은잊을수없을거라고……정말감사하

다고 하였다. 그 분은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

삶을 본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호스피

스돌봄을받기로결정하였고그돌봄속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내다가, 너무나 사랑해

서당신이청혼을먼저했었다던남편의품에

안긴채하늘나라로들어갔다.28)

이상에서 필자는 의사의 호스피스에 대한 설명

제공 여부에 따라 말기 환자의 자율적인 호스피스

선택 가능성이 달라지는 살펴보았다. 이는 말기 환

자의알권리를존중해준다는의미에서윤리적으로

정당화됨을확인할수있었다. 또, 한사례를통해서

말기환자가자율적으로호스피스를선택했을때말

기 환자를 비롯해서 그의 가족에게도 삶의 질이 향

상되는긍정적인결과가나타남을알수있었다. 이

를 통해서 말기 환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한 바람

직한호스피스를실시하기위해서는말기환자를치

료하는 의사의‘호스피스정보제공’은 필수조건이

된다는것을확인하였다.

말기 환자에게 있어서 호스피스가 최선의 선택

이될수도있음을고려할때, 필자는의사입장에

따라‘호스피스정보제공’을 하지 않고 말기 환자에

게선택할기회마저제공하지않는것에서윤리적으

로 정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라본다. 따라서, 필자는A 의사(말기환자에게

호스피스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의사)에게도 호스피

스에대한정보를제공하도록의무를부여해야한다

고 본다. 이는 윤리적으로 말기 환자를 자율적이고

합리적인존재로인정해야한다는의무론적입장에

부합되며, 전체의최대한의이익을생산해야한다는

공리주의적 입장에도 부합되는 것이어서 윤리적으

로정당화되는것이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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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윤리 및 의료의 목표에 합당한 호스
피스

1) 의료윤리 및 의료의 목표

의사는환자의이익을위해행동해야한다는것

이의료윤리의목표이다. 이는히포크라테스선서를

비롯해서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윤리강령에도 잘 나

타나 있다. 윤리적 목표에 부합되게 의료행위를 한

다면 모든 의료행위가 윤리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의사의모든결정과행동은환자에

게이익이될수도있고해가될수도있다. 또, 의사

가어떤결정이나행동을취했을때, 다른결정이나

행동을취했을때보다결과적으로환자에게더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처럼 의료행위는 타인의 건강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상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윤리적사안이된다.30)

의료의목표는환자의생명보존, 질병예방및건

강증진, 질병치유 및 신체적인 기능회복·유지, 고

통완화, 환자교육, 그리고적어도환자에게해를끼

쳐서는안된다는데있다.31) 그러나위의목표를이

루기위해다른목표를희생시켜야할때가있어32)

A 의사입장에서 호스피스를 간접적 안락사로 여기

게될때말기환자에게호스피스에대한정보를제

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생명보존이라는 목표를

희생시켜야하므로쉽게받아들일수없게된다. 이

와 같은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인가를 판단할 때 기

준이 되는 것은 직면한 상황과 그러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의료목표는무엇인가를정확히판단하는것

이다.33) 그렇다면, 필자가 주장하는 B 의사에서처

럼말기환자에게호스피스정보를제공하고그들이

자율적인선택에의해서호스피스를결정하도록기

회를마련하는의료행위는최선이될수있는가? 또

의료윤리와의료의목표에부합되는합당한의료행

위가될수있는가? B 의사의의료행위는환자의이

익을위해행동해야한다는의료윤리의목표에도부

합되고환자의생명보존, 질병예방및건강증진, 질

병치유 및 신체적인 기능회복·유지, 고통완화, 환

자교육, 그리고 적어도 환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의료의목표에도부합된다.34) 반면에A 의

사의의료행위는그러하지못함을알수있다. 그이

유는말기환자의자율적인결정에의해서호스피스

를제공하는것이생명을의도적으로단축하는것이

아니고고통을완화하고삶의질을향상시키게된다

면 이로 인해 환자에게는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

이다. 따라서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의료행위에 대

한정보를제공하지않게되는것이되기때문에환

자의이익을위해행동해야한다는의료윤리의목표

에 부합되지 않게 된다. 또, 말기 환자의 상태가 점

점더악화되면서생명유지의치료조차지속하는것

이 힘들게 되고 고통이 완화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

할 때 호스피스를 제공 받았더라면 겪게 되지 않을

해가초래되는것이어서의료의목표에도부합되지

않는다고볼수있다.

2) 의료윤리 및 의료의 목표에 합당한 호스피스

a. 말기환자에게서의호스피스의의의

ⅰ) 호스피스의철학과정의

호스피스의철학은첫째, 질병의마지막단계에

30) 의학교육연수원편. 앞의 글. 2005 : 97.
31) 의학교육연수원편. 앞의 글. 2005 : 98.
32) 가령, 뼈에 전이된 폐암으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필연적으로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는 호흡중추의 기능을 억제하여 이 환자의 호

흡곤란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고 생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것에서 그러하다.
33) 의학교육연수원편. 앞의 글. 2005 : 98.
34)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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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대상자들이 가능한 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

도록지지하여삶의질을증진시킨다. 둘째, 죽음을

삶의정상적인과정으로받아들여인위적으로삶을

연장하거나 단축시키지 않으며, 주체적으로 죽음을

준비할수있도록돕는다. 셋째, 여생동안대상자가

존엄성과품위를유지하면서삶을잘마무리하고내

적으로성숙하도록돕는다. 넷째, 나이, 성별, 국가,

인종, 종교, 진단 및 사회·경제적 상태 등에 대한

편견 없이 대상자를 돌본다. 다섯째, 호스피스프로

그램은24시간, 일주일내내, 집에서든기관에서든,

개인과가족, 그외사람들에게개인의마지막단계

에서 완화적 돌봄과 지지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

섯째, 신체적, 사회적, 영적, 정서적 돌봄은 환자와

가족, 전문가와자원봉사자들로구성된다학제적팀

에의해질병의마지막단계, 죽음과정동안, 사별시

기동안에제공된다. 일곱째, 치료에따른개인의선

택과결정은가장중요하고항상이에따라야한다.

이러한철학적배경을토대로한호스피스는다음과

같이‘말기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

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신체적, 정신·사

회적, 영적 측면에 대해 호스피스팀과 협동하여 총

체적으로돌보는활동’으로정의된다.35)

ⅱ) 말기환자권리존중및존엄한죽음준비

죽음이임박한말기환자의권리에는다음의세

가지가있다. 하나, 환자는단지‘수단’으로써가아

니라‘목적’으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

리에는 진실을 알 권리와 알려진 사항에 대해서는

진실을들을권리가있다는것이포함된다. 또, 의식

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에는 치

료를 받기 전에 치료의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알려

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포함된다. 둘, 환자는

치료를받을권리가있다. 이는환자가최적의치료

를받을권리가있음을의미한다. 좀더적극적인치

료가 필요함에도 완화적인 돌봄만을 제공받아서는

안된다는것이다. 셋, 환자는모든치료를거절하거

나중단할권리가있다.

이상에서의세가지권리가의미하는것은말기

환자는홀로방치되어서는안되고편안하게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말기 환자에게 존경을

나타내는것은생명이살아있는동안최대의안녕을

제공해주고존엄한죽음을맞을수있도록돕는것

이다.36) 필자는호스피스가앞에서제시한말기환

자의 세 가지 권리를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

(dignified death)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라는철학과개념을말기환자를비롯해서일반인들

이 알게 된다면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동기가 되어

호스피스를제공받는것으로결정할것이라고직관

되어진다.

따라서 필자는 B 의사에서처럼 말기 환자에게

호스피스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의료행위는, 말기

환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서 말기 환자가 세 가

지 권리를 존중받고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될수도있게된다는점에서환자의이익을위해행

동해야한다는의료윤리의목표에부합되는합당한

것이 된다고 본다. 또, 환자의 생명보존,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질병치유 및 신체적인 기능회복·유

지, 고통완화, 환자교육, 그리고적어도환자에게해

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의료의 목표에도 부합되는

합당한것이되는것이다.37) 물론환자의상태가말

기라는것에서생명보존, 질병예방및건강증진, 질

35) 가톨릭대학교 호스피스교육연구소. 호스피스완화간호. 군자출판사., 2007 : 59-67.
36) 한성숙, 엄영란, 안성희. 앞의 글. 2008 : 119-200.
37)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 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문헌(가톨릭대학교 호스피스교육연구소. 호스피스완화간호. 군자출판

사)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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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치유 및 신체적인 기능회복·유지보다는 고통완

화, 심리적·정신적·사회적·영적 돌봄이 더 주가

되는것은어쩔수없는것이라의료의목표에부합

되지않는다고는볼수없겠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필자는의료윤리및

의료의목표에합당한호스피스를실시하는것이우

리나라에서는더욱활성화되어야한다고본다. 어떤

말기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호스피스라는 것이 있

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혹은 호스피스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았더라면, 제공 받았을텐데 …… ’라고

호소하는경우를떠올릴때더욱그러하다. 그런데,

바람직한 호스피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중요한 것이 말기 환자가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서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말기 환자

를치료하는의사가말기환자에게자율적으로호스

피스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호스피스정보제공’

을하는것은반드시선행되어져야는필수조건인것

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말기환자자신의자

율적인 선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생명관

으로인한입장차이로호스피스를제공받을수있게

되기도하고, 제공받을수없게되기도한다는것은

타당하지않은현상이다. 그러므로, 필자는말기환

자를 치료하는 의사의‘호스피스정보제공’의 의무

화가반드시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끝으로, 이에

대한 윤리적 정당성을 다음 절에서 도덕적 근거인

환자의 자율성 존중, 환자의 선 증진을 고찰함으로

써제시하고자한다.

3. 말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호스피스
정보제공’의무화에 대한 도덕적 근거

1) 환자의 자율성 존중

현대는의료의결정단계에있어서환자들의보

다적극적인참여요구와‘자신의삶에관한모든것

을조절하고결정한다’는개인의권리에대한주장

이강조되고있다.38) 환자가의사의진단과치료를

받을 때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과정과 방법, 그리고

필요한 약품의 효능과 부작용 등을 거짓 없이 상세

히 설명하고, 환자는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과 충분

한정보에의거하여치료에동의해야(충분한설명에

근거한동의, informed consent)한다는것이다. 이

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환자 자신의 운명의 주인은

바로 환자 자신이기 때문이다.39) 또, 말기 환자에

게서호스피스를선택하는결정은죽음에대한개인

의 가치와 신념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말기 환

자본인의가치관이반영되는것이필수적인사항이

기때문에더욱그러하다. 특히, 말기환자에게있어

서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호스피스의 철

학과정신에입각한바람직한호스피스의실시에있

어서, 말기 환자의 자발적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는앞에서충분히고찰하였다. 미국의경우

에도‘Patient Self-Determination Act’라는연방법
40)에의하여의사에게말기환자의호스피스-완화

의료선택여부에있어서설명을하도록의무를부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1) 따라서, 필자는 우리나

라에서도말기환자를치료하는의사에게호스피스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말기 환자가 자율적으로

호스피스를선택할수있도록의무를부여해야한다

고본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말기

환자에게호스피스에대한정보를제공하지않는의

38) 최윤선, 김장욱, 신승욱. 말기 환자 관리에 대한 의사들의 태도. 호스피스논집 1998 ; 3 : 25-32.
39) 한성숙, 엄영란, 안성희. 앞의 글. 2008 : 76.
40) 주로 Medicaid, Medicare와 같은 공적인 보험 지원을 받는 환자에게 국한된다.
41) 허대석. 앞의 글. 2009 ; 52(9) : 86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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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의학교육연수원편. 앞의 글. 2005 : 86.
43) 유호종, 손명세, 이경환. 의료문제에 대한 윤리와 법의 통합적 접근, 의료법윤리학서설. 동림사, 2002 : 190-199.

사의경우자신의생명관과는다르게여겨지는호스

피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말

기환자에게생명을최대한유지하기위해서적극적

인 치료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말기 환자를

위하는 것이라 여기는 것이었다. 따라서 말기 환자

에게 아예 호스피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묻지도 않

은채(환자의최선의이익을위해서) 의사가알아서

판단을 내려주는 것으로 온정적 간섭주의

(paternalistic)행동이며 치료선택에 관한 환자의 자

기결정권을침해하는것이기때문에윤리적으로바

람직하지않다.42) 이는말기환자의자율성을지나

치게침해하는온정적간섭주의의남용으로판단되

며윤리적으로정당화될수없다.

2) 환자의 선 증진

말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에게 호스피스에 대

한정보를제공하는것을의무화하는것은, 말기환

자가증상이완화되고삶의질이향상되는등선(이

익)이 증진된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정당화된다.

즉, ‘의사는 환자의 선을 가능한 한 증진시켜야 한

다’는선행의원리에의해정당화되는것이다. 말기

환자에게의사가호스피스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

않는 것이 말기 환자에게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는

동기를가졌다할지라도의사가선택한그것이실제

로말기환자에게는최선이아닌것일수있는것이

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루게릭질환을 가진 30대의

여성말기환자의경우에서도의사는최선의조치로

서 기관내관시술을 권유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의

사에게서는최선의조치가이환자에게는최선이아

닌 것이었다. 이 환자에게서는 생존 그 자체보다는

삶의질이더중요한최선이되는것이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좋음이나나쁨은각자의가치관에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일 수 있는데 의사는 말기 환

자의가치관을환자본인처럼정확히알수없기때

문이다. 이렇게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판정이 불가

능한경우환자의선을잘증진시킬수있는최선의

방법은 바로 환자 자신이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을

증진시켜주는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말기환자

를치료하는의사는말기환자에게직접호스피스에

대한설명을제공함으로써환자자신이좋은것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 환자의 선(이

익)을증진시킬수있게된다고본다. 이것은의사의

가치관이아니라환자의가치관에따라치료목적이

결정되게 만드는 것이므로 환자의 선을 잘 보호해

주게된다. 따라서, 말기환자를치료하는의사에게

호스피스에대한정보를제공하도록의무화하는것

은윤리적으로정당화된다고본다. 이렇게의무화시

킴으로 인해서 의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권한을 제

한하는것이아니고, 기존에지니고있었던권한또

한제한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의사에게부당하게

해를끼치는것은아니다.43)

4. 말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호스피스
정보제공’의무화에서의 고려사항

필자가본고를통해서주장하는말기환자를치

료하는의사의중요한의무는말기환자의치료과정

에서‘더이상의적극적인치료가어렵다’는의학적

판단을선행하고, 말기환자가자율적으로호스피스

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해야한다는것이다. 이때, 의사는말기환자에게현

재의 신체 상태와 앞으로의 예후에 대한 설명을 충

분히함으로써환자와환자보호자의호스피스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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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호스피스를 제공할

것인가에대한여부를결정해야한다.

이러한과정에서의사가주의해야하는것은말

기환자에게호스피스를선택하도록강요해서는안

된다는것이다. 그이유는말기환자는이를거부할

권리가있기때문이다. 반면, 모든의사들에게호스

피스를직접실시해야만한다고의무로서강요해서

는안된다. 왜냐하면, 여전히호스피스에대한확신

을 갖지 못하는 의사에게 말기 환자가 호스피스를

자율적으로선택할수있도록그들에게호스피스에

대한정보를제공하는역할을의무로서부여하는것

이외에호스피스를실시하는것에직접적으로참여

하도록역할을의무로서부여하는것은윤리적으로

정당화될수없기때문이다.

본고에서는더상세히다루지는않았지만, 필자

가 제시한 두 번째 단계의 의사 역할인 호스피스전

문 의사들이,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 선택결정에 따

라 다른 의료인들과 상의하여 팀 서비스로서 말기

환자와가족들의요구에부합되는호스피스를제공

하는것을제대로수행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호

스피스기관의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

호스피스 제도화, 법제화, 수가화가 보다 실질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시급

한것은호스피스전문의사를양성하는것이며이를

위해의과대학교육에서호스피스에대한교육을실

시하거나 호스피스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서 본고에서 살펴

보았던‘호스피스정보제공’의의무화시에발생하는

장애인 의사가 호스피스를 의료와 무관한 것, 소극

적·간접적안락사, 치료포기로불충분한이해를하

게 되는 것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다.

III. 결론

말기 환자가 인간존엄성을 가지고 편안한 죽음

을맞이하도록도와주는것이의료인의사명임을떠

올릴때, 이를실행할수있는바람직한방안을모색

해야함이마땅하다. 그방안으로써, 호스피스가철

학이나내용적인면에서가장합당하다는근거하에

의료체계내에서치료의한영역으로써호스피스를

실시하자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효과적으로 호스피스를

실시하기위한방안을모색해볼때, 해결의열쇠를

지고있는의료인은의사라고본다. 이에필자는말

기환자의자율적인선택에의한호스피스를실시하

기위해서의사가의무적으로수행해야하는핵심적

인역할을두가지단계로분류하였다. 첫번째단계

에서 의사의 역할은 말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

이, 말기환자와가족에게환자상태및예후에대하

여고지하고호스피스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말기

환자가호스피스를제공받을것인가또는제공받지

않을것인가를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선택기

회를제공하는것이다. 두번째단계에서의의사역

할은호스피스전문의사들이, 말기환자의호스피스

제공여부에대한선택결정에따라다른의료인들과

상의하여팀서비스로서말기환자와가족들의요구

에부합되는호스피스를제공하는것이다.

그런데, 문제는말기환자를치료하는의사들에

게첫번째단계의의사역할을의무적으로수행하게

하는것에서장애가발생한다는것이다. 즉, 의사들

이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낮고 불충분한 이해(호

스피스를 의료와 무관한 것, 간접적·소극적 안락

사, 그리고 치료포기로 여기는)를 하고 있는 경우,

이들에게‘호스피스정보제공’이라는의무를부여하

고자할때자신의입장과다르기때문에쉽게받아

들이지못하는데에서오는장애이다.

필자는 그러한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고

에서말기환자를치료하는의사에게호스피스에대

한정보를제공하도록의무를부여하는것이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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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말기 환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한 호스피스

를실시하는데있어서의사-말기환자간의관계에

서 의사가 말기 환자에게‘호스피스정보제공’을 수

행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는 당위성에 의한 것이

다. 둘째, 의료윤리목표와 의료목표를 살펴보고 호

스피스를실시하는것이이에부합되는의료행위임

을설명하였다. 덧붙여말기환자에게서의호스피스

에대한의의를살펴봄으로써호스피스가의료윤리

목표및의료목표에합당한의료행위라는것을제시

하였다. 셋째, 말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호스

피스정보제공’의 의무화에 대한 윤리적 정당성을

도덕적논거인환자의자율성존중, 환자의선증진

을고찰함으로써논의하였다.

색인어

말기 환자의 자율적인 선택, 호스피스정보제공, 환자의

자율성 존중, 환자의 선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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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identifies the two key functions that doctors should perform prior to accepting

terminally ill patients’ requests for hospice care. In the first place, doctors caring for terminally ill

patients should inform relevant family members of the patient’s condition,  provide patients and

family members with information on hospice care, and offer patients an opportunity to choose to

receive hospice care or not. Secondly, doctors should consult with other medical professionals

concerning patients’ choices and, when appropriate, provide hospice care needs for terminal

patients and their families. In order to perform these two functions effectively, doctors caring for

terminally ill patients should be provided with due information on hospice care. This article

reviews the relevant moral justifications for providing hospice care and argues that it not only

satisfies both medical and ethical objectives but is also in terminal patients’ best interests.

keywords
autonomous choice by terminal patients, due information on hospice care, respect for

autonomous choices, terminal patients’ best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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